
닭고기 전문기업 ‘닭욕심’, 대규모 닭 불법도축 및 판매 사실로 밝혀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비위생적 환경에서 오물로 범벅된 음식물을 먹여 충격
질병 여부를 알 수 없어 식탁에 그대로 올라올 경우 위험

▲ 닭고기 전문기업 ‘닭욕심’의 대표이사 ‘김탐욕’씨와 그가 비밀리에 운영한 불법 닭장의 모습

닭고기 전문기업 ‘닭욕심’이 불법으로 도축시설을 설치해 놓고, 소비자들에게 즉석에서 닭을 
도살하여 판매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지법 김판사 부장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욕심’ 대표
이사 ‘김탐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탐욕 씨는 
앞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도축한 닭을 9억5천여만원 상당을 거래처 등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닭욕심’의 불
법 영업장 소재지인 ○○시에 도축장 허가여부를 조회한 결과,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축한 사
실이 확인됐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에 해당된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람의 타액, 이쑤시개, 담뱃재, 가래침 등 기타 
오물로 범벅된 음식물 쓰레기를 닭들에게 먹인 점이 밝혀졌다. 현직 의사 박닥터 씨는 “불법 
닭장의 닭들은 관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항생제를 남용하기 
때문에 잔류 항생제 문제도 남아있다”며 “오물로 범벅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무단 공급했
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나 기타 바이러스 변이의 위험이 상존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도축 유통된 가축은 질병 여부를 알 수 없어 그대로 먹을 경우 건강에 치명
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는 수의사가 있어 식용 여부를 수의사가 판단
하지만. 불법 도축된 가축은 판단할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현직 수의사인 김수
의 씨는 “어떻게 키워졌고, 닭들의 도축 전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해당 경우는 
질병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 도축돼 무분별하게 음식점에 배송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
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 이에 대한 관련 활동 진행(시위, 입장 표명 등)
언론 :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속보 기사 쓰기
정당 :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정당의 입장 발표하기(대변인 활용) 


